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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review the current economic measures to be used to assess the economic effect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to find some effects not included into the current measures, and to suggest new additional 
economic measures. So thus, economic assessment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has been criticized to be overestimated. For 
example, some research reported that the projects enhanced rice productivity by 20% or 30%. We suggest four new measures to 
evaluate economic effect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1) enhancement in productivity, (2) switchover from low-income 
crops to high-income crops, (3) rises in land price, and (4) lower fluctuation i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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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업부문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다양한 기

반정비가 있어야 하는 산업이다. 농작물이 기후나 재해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절한

기반정비 시설이 없는 경우, 농작물 생산량이 매우 감소

하고 그에 따라 농가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홍수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가뭄으

로 농작물의 생육이 저조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시설재배의 경우 홍수 피해를 보면 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시설 피해까지 보게 되어 농가의 손실

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도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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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얼마나 농업을 잘 보호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러한 정책적 관심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이어졌다.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모든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일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다(김용택 외 1999; 김광용 외 2005; 김정호 2011). 
집중 호우로 홍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둑과 함께 배수시

설을 설치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이
상록 외 2003). 또한, 6∼8월 사이에 집중된 강우를 둑이

나 저수지를 만들어 보관하면 필요한 시기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가뭄 시에도 요긴하게 농업용수를 사용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급증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농업부문에서의 기반시설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경제성보다는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두고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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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들어 농업기반시설 사업에서도 경제성이

중요한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대두하고 있다. 상당수의

사업이 사전에 이루어진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결정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기도 한다. 물론 아직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필

요성에 따라 시행되는 기반사업들도 많지만, 경제성 평

가 결과가 사업 시행 여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추세는 명확하다.
한편,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함으

로써 어떤 결과를 얻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가령, 
농업용수 목적의 저수지를 신축한다고 할 때 저수지를

만듦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가뭄

때 용수 공급을 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빗물을 저장하는 효과도 있으며, 저수지가 생김으

로써 나타나는 자연 생태계 개선 효과도 있다. 또한, 경
관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개울에 연중 물이 흐르는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효과들이 더 있을 수

도 있다. 따라서 무엇을 효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평가 작업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엄밀히 가려내기는 쉽지 않

다. 
또한, 효과의 범위도 논란의 대상이다. 농업기반시설

이 설치되면 해당 시설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가령, 
저수지가 새로 생겨 자연 생태계가 개선되었다고 하면, 
이런 효과는 신축된 저수지의 효과에 적절히 내린 강우

량과 평년보다 따뜻했던 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생태계가 좋아졌다면 어느

정도까지를 저수지 건설 효과로 보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가 쉽지 않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설치로 농지 가치가

개선되면서 농지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해당 농지 인근

에 도로가 개통되면서도 농지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농지가격은 기반시설 효과에 도로 개통 효

과가 복합되어 결정되게 된다. 이런 경우 농지가격이 상

승한 전체 효과 가운데 농업기반시설의 효과만을 뽑아내

기가 쉽지 않다. 
효과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효과만을 포함할 지 아니

면 비시장 효과까지 포함할 지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배수개선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이전보다 생산량이 늘

었다면 생산물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늘어난 생산량을

금액으로 전환하여 배수개선사업의 효과에 포함할 수 있

다. 하지만 배수개선사업으로 자연경관이 좋아졌다고 할

경우, 이를 평가하는 일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간

접효과를 배수개선사업의 효과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

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다. 특히, 간접효과는 평가의 객

관성이나 방법에 따른 평가액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에 인해 참고용으로 활용할 뿐 전체 효과에 포함하

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간접효과가 가진 여러 가지 단점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임의성 혹은 결과의 다양성이

다. 생산량이나 시장가격 등은 시장을 통해 결정되기 때

문에 연구자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나 경관이나 자연 생태계 개선 효과 등은 시장

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수혜자 혹은 수혜 예

상자를 대상으로 질문의 형식을 통해 효과를 추산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 과대평가의 우려와 함께 효과의

적정성이 거의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하였다(김창선 외

2002; 엄대호 외 2002; 여준호 외 2003; 김선희 외 2004; 
류문현 외 2011). 

농업기반사업 평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모

두를 하나의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기존의 개별 평가항목들을 일일이 모두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시장을 통해서 평가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기존 평가지표 가운데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지표들은

좀 더 분명한 개념을 제시하고 사업의 효과에 포함되어

야 하지만 기존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표들을 새

롭게 발굴하여 평가지표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가장 큰 이유는 농업

기반시설의 평가에서 경제성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효과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논문에서 새로운 효과를 제

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표가 실제 농업기반시설의 경

제성 평가 지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검

증단계를 거쳐 관련 기관이 해당 지표를 공식적으로 채

택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사업의 새로운 효과를 발

굴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일은 앞으로 농업기반시설

사업의 진행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효과

를 발굴하고 개념을 명확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편익산정 지표들의 검토 및 제안으로 한정한다. 
기존 편익산정 지표 검토에서는 농경지 이용률, 쌀로 환

산한 증산량, 쌀 증수량, 생산비 절감액 가운데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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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편익은 크게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구분

된다. 간접 편익은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나 비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업 시행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주로 무형의 자산으로 실제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간접 편익을 추

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방법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주 이용되는 조건부 가치측정

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경우에도 다양

한 장치들을 통해 실제 지급의사와의 차이를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제 지급의사를 과대평가한다는 비난에

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곽승준 외 1993; 이기호 외

1996; 권오상 외 2000). 사람들은 어떤 재화나 환경의 가

치를 화폐로 평가할 때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기 때문

에 항상 질문자에 우호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화폐로 얼마의 지급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간접 편익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간접 편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

하고 직접 편익만을 대상으로 한다.

III. 기존 편익산정 지표 검토 및 시사점

1. 기존 편익산정 지표 검토
우리나라에서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대표적인 곳은 한국농어촌공사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에 농촌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던 조직

인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각종 농업기반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를 통

해 진행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농어

촌공사가 평가하는 사업의 경제성은 농업기반시설 사업

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1970s 1980s 1990s 2000~08
Irrigation 514,648 82,627 98,774 62,524

Drainage 
improvement 16,256 25,783 40,222 48,785

Readjustment 196,972 160,759 279,097 34,588
Paddy Land 196,972 160,759 255,092 30,361
Dry Field - - 24,005 4,227

Land Clearing 27,550 4,646 3,028 2,955
Reclamation 1,550 5,038 23,576 9,182

Source: the 50 Year History of Korean Agriculture.

Table 1. Benefited Area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그러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비용 계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효과를 계측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과

다하게 책정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 가

운데 하나가 작물의 수량 증대 효과인데 품종 개량 등을

통해 증수량이 20%만 되어도 성적이 매우 높은 품종으

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1970년대 국내에

보급되었던 ‘통일벼’의 생산성은 일반 품종보다 30%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통일계 품종인 ‘한
아름벼’는 30%, 자포니카 계열의 ‘한마음벼’는 19% 증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농촌진흥청).
그런데 일부 경제성 조사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배수

개선사업으로 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5.9%, 용수개

발사업으로 14.4%, 지표수개발사업으로 23.5%가 증수되

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품종 개량의 효과와

비교해볼 때, 농업기반시설 공사의 사업에 따른 편익을

과다 책정했다는 오해를 살 수 결과들이다.

Types Before
(kg/ha)

After
(kg/ha)

Quantity
(kg/ha)

Rate
(%)

Zone
A

Drain 
Improvement 3,992 4,626 634 15.9

Zone 
B Irrigation 4,039 4,622 583 14.4

Zone 
C

Development 
of Surface 

Water 
3,785 4,674 889 23.5

Sourc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able 2. Economic Effects of Som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농업기반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편익 산정의 근

거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도 기존의 경제성

분석이 오해를 받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증수 효과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의 증수가 될 것으로 예상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지구의 일

반벼가 증수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거나 어떤

가정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견된다. 
사업의 효과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임의적일 수 있

다는 오해를 사는 또 다른 이유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무엇을 사업의 효과로 볼 것인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가령, 농업기반사업으로 재해의 가능성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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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고 할 때 재해 당시의 생산성과 재해가 발생

하지 않았을 때의 생산성 차이를 사업의 효과로 산정하

게 되면 사업의 편익을 과다하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 외에 노동력 절감 효과도 과다 책정되는 경우

가 있다.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 자료를 보면 시설 딸기

의 경우 2012년 기준 1기작 10a당 노동 투입시간이 자가

418.9시간, 고용 206시간으로 총 624.9시간이 투입되는데

OO지구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보면 460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준(단위면적당 혹은 전체면적 기

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과다하게 책정되었

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치이다.

Type Crop Before
(hour)

After
(hour)

Change
(hour)

Zone
D

Drain 
Improvement

Greenhouse 
Strawberry 7,840 7,380 △460

Sourc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KRC).

Table 3. Labor Saving Effects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사업의 편익 산정이 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사업 편익을 줄이는 데 일정 정도 이바지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과거 쌀 중심에서 현재는 원예, 
특용작물, 축산 등으로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다. 쌀이 우

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과거에는 30%를 넘

었었지만 지금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원예나 시설작

물들은 쌀보다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령,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작물(시설

딸기, 시설 고추, 꽃, 파프리카 등)을 기준으로 편익을

산정하면 지금보다 편익이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의 편익산정 기준은 여전히 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에도 변화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경제성 평가 지표에는 농업기반사업으로 나타나

는 효과가 있음에도 기존 경제성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

았던 효과도 있다. 대표적인 효과가 작물전환효과인데, 
기존에는 재해의 가능성 때문에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

지 못하던 농가들이 농업기반시설 설치 이후 재해 가능

성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며 나타

나는 효과를 말한다. 특히, 시설작물들은 시설에 대한 투

자비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일반 작물

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커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설작물 재배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농업기반

시설 설치 이후 시설재배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는 기존 경제성 평가에서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 효과는 경지이용률 상승효과와 별도로 산정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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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in Share of Rice in Total Agricultural 
Products

 

농업기반 관련 사업들은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

는 효과도 있다. 재해 가능성이 남아있을 경우 농가는

생산의 변동성에 노출되고 그에 따라 농지에 대한 투자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기반 관련 사업들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risk)을
줄여줌으로써 농업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

과도 있다. 일종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산의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기존의

경제성 평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농업기반 관련 사업 시행으로 기반시설이 도입

되면 수혜지구 농지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생산의 변동성

도 감소하는데 이런 효과가 농지의 가격에 반영되어 농

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 지표에는 이 효과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다.

Types of Benefits and Its Description

Direct
Benefits

Improvement in Productivity by Crop
Effects Measured by Rice Productivity
Increase in Usage Rate of Arable Land
Savings in Labor Use
Reduction in Production Costs

Indirect
Benefits

Prevention of Disasters
Increase in Production of Neighboring Fields

Sourc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KRC).

Table 4. Economic Indicators that Are Current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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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편익산정 지표 분석의 시사점
가장 먼저 사업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생산성 향상 효과의 경우 무엇을 사업의

효과로 산정할 것인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지구의 과거 10년 동안의 재배 발생 건

수를 확인해본 결과 큰 재해가 1회 발생했고 그때 생산

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세 가지 단

수를 고려할 수 있다(Figure 2). 재해가 10년에 1회 꼴로

발생할 때 농가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 단수는 ②가 되

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단수는 ③이 된다. 재해가 전

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평균 단수는 ①이 된다. 해
당 지구에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면 재해 가능성이 현저

히 감소하므로 농가의 단수는 ①이 된다. 시설이 없었을

때 농가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 단수는 ②이므로 농가

가 얻는 생산성 증대 효과는 ①과 ②의 차이인 <효과

Ⅲ>가 된다. 만약 <효과 Ⅰ> 혹은 <효과 Ⅱ>로 편익을

산정하게 되면 실제 효과를 과다 책정하는 오류를 범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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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on Rice 
Productivity

경제성 평가의 기준도 쌀에서 사업지구에 실제 재배

되고 있는 고소득 작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농업기반사업으로 증가한 경지이용률을 소득

이 상대적으로 낮은 쌀로 환산하고 있어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기

준 10a당 표준소득을 보면 쌀은 573,720원인데 반해 딸

기(촉성)나 시설 고추는 1,000만 원 내외로 20배가량 더

높다. 증가하는 경지이용률을 쌀이 아니라 실제 재배되

는 원예작물(딸기, 고추, 파프리카 등)로 평가하면 지금

보다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Crop Income
(Won/10a) Crop Income

(Won/10a)
Rice 573,720 Paprika 16,931,020

Strawberry 9,357,031 Pepper 10,102,429
Sour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Table 5. Standardized Farm Incomes for Selected Crops

이러한 효과를 ‘작물전환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양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쌀 중심에서 시설작물 중심으

로의 작물 재배 변화를 가속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사업으로 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과 동시에 재해

시 농가의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시설 파손 가능성도 낮

춤으로써 농가가 안정적으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농업기반사업에

인해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경제성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업 이전 사업 이후

벼
4,900kg×10ha

= 49,000
4,960kg×9ha

= 44,640

파프리카 0 4,400,465kg×1ha
= 4,400,465

쌀 전환

증수 효과

(4,400,465-49,000)/49,000
= 8,880.54%

<예시> 파프리카의 1년(2회 재배) 조수입은 405,942,880원
/ha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으로 이를 정부 공식가격인 가

마당 147,633원(kg당 1,845원)을 적용하여 쌀로 환산하면

4,400,465kg이 됨(단, 수혜면적은 10ha).

농업기반 관련 사업의 효과 가운데 기존의 경제성 평

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다.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이 향

상되고 재해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이는 농지가격의 상승

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에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의 경우 사업 이후 공시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효

과도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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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 in Public Land Values of A Sample 
Zone

그 외에도 농업기반 관련 사업들은 재해의 발생 가능

성을 현저히 낮추어 농가가 느끼는 생산의 변동성을 크

게 줄이는 데도 이바지한다. 이는 재해에 대한 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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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따른 효과로 일종의 보험료와 유

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새롭게 에어

백 장치를 설치했다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사망 가

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보험사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함

으로써 사고 위험이 줄어든 데 따른 보험료를 일반 가입

자와 비교해 할인 적용해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새

로운 장치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

게 된다. 농업기반사업도 이와 유사한 특성이 있다. 즉, 
사업으로 재해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므로 만약 농가가

재해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농가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농가가 재해에 대

한 보험료를 내는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므로 사업 편익에는 포함할 수 있다. 

IV.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신규 편익산정 
지표

기존 경제성 평가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및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효과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경제성 평가 지표를 제

시할 수 있다. 

1. 생산성 향상 효과
농업기반시설이 없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혹

은 가뭄 피해가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증가하는 생산량의 변화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지표이다. 농업기반시설이 없었을 때의 생산성과 재해(홍
수 혹은 가뭄) 발생 시 나타나는 생산성의 차이로 정의한

다. 다만, 재해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 피해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여 그 차이를 농업기반사

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재해가 없었을 때 해당 사업 수혜면적의

10a당 생산량이 정곡(milled rice) 기준 450kg인 반면 재

해 발생 시에는 350kg이며 재해는 10년에 1번꼴로 발생

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지구의 평균 생산량은 440kg(= 
450×0.9+350×0.1)이 된다. 농업기반시설이 없었을 때, 농
가는 평균적으로 440kg의 수확을 얻지만 배수개선사업

으로 재해 피해가 사라졌다면 농가는 더는 재해를 입지

않으므로 항상 450kg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수량 사이의 차이인 10kg(= 450-440)을 농업기반시설 설

치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효과로 볼 수 있다.

■ 재해가 10%의 확률로 발생하는 지역의 평균 생산량

(정곡 기준)
   440kg = 450kg×0.9+350kg×0.1
■ 사업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생산량: 450kg
■ 단위면적당 사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

   10kg = 450kg-440kg

물량으로 계산된 생산성 향상 효과는 전반적인 평가

를 위해 화폐단위로 전환해줄 필요가 있다. 수량에 가격

을 곱하면 금액으로 쉽게 전환이 되지만 어떤 가격을 적

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쌀 한

작물만 보더라도 여러 개의 가격이 존재한다. 사업지구

인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광역지자체 평균가격, 국가

전체 평균가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도매가격이 있고

소매가격도 있다. 생산성 향상 효과가 엄밀하게 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격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화폐

단위로 표현된 경제성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객
관적인 가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 평가의 기준 가격으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 가격 가운데 직불제에 적용하는 가

격을 사용하였다. 정부는 직불제 가운데 변동형 직불제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수확기의 쌀 가격을 조

사하는데 이 가격은 정부 공식가격으로 2012년에는

173,779원/80kg을 적용하였다. 
사업 수혜면적이 100ha이고 모두 논인 경우 위의 가격

을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화폐단위로 표시된 생산성 향상 효과

   21,722,375원 = 100(ha)×[4.5t/ha–4.4t/ha]
                 ×12.5(가마/t)×173,779(원/가마)

생산성 향상 효과는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발생 빈도, 
재해 발생 시의 생산량 감소 규모, 쌀의 시장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성 향상 효과 = A×(y1-y₀)×α×P

A : 수혜면적

y₁: 재해가 없을 때의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

y₀ : 일정 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할 때의 평균 생산량으

로 재해 발생 확률을 p, 그 때의 생산량을 y₋라 하

면, y₀=(1-p)y1-py₋
α: 단위 조정계수로 톤당 12.5가마(80kg 기준)
P : 80kg당 시장 가격으로 정부 조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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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목 전환 효과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 규모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고소득 작목

으로 전환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설재배의 경

우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시설손해

도 입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농
작물 피해에 시설 피해까지 겹칠 경우 농가가 입는 경제

적 손실은 매우 크다. 실제로 농가들도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재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런 이유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서는 고소득 작목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 설치로 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면 농가들은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

로 고려하게 된다. 실제로 배수개선시설이 설치된 지역

이나 저수지가 만들어진 지역의 경우, 과거와 달리 시설

재배 면적이 급증한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

농가는 쌀농사 때보다 소득이 몇 배씩 증가하기도 한다. 
해당 사업이 없었더라면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이 부분도 사업 편익에 반영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이후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이 늘어나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작목전환 효과’라고 한다. 기존에도 ‘쌀 환산 증수 효

과’라는 명목으로 이 효과의 일부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

기는 하지만, 실제의 작목전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는 못하고 있다. 
사후적으로 작목 전환 효과를 평가할 때는 실제 전

환면적을 조사하면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전적으

로 평가할 때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

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와 유사한 사업지구의 사업 시

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작목 전환 효과를 간접적

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사업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일정한 시나리오로 만들고 그에 따라

사업 효과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사 사업지구

에서는 사업 시행 직후에는 작목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년 차에 3%, 5년 차에 5%까지 작목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작목전환 효과

를 경제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10a당 쌀의 표준소득은 573,720원이고 파

프리카(착색단고추)의 표준소득은 16,931,020원으로 30배
정도 높다. 즉, 농가가 벼농사를 지었을 때는 10a당 소득

이 573,720원에 불과하지만 같은 면적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하면 16,931,02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벼농사에서 파프리카로 작목을 전환했을 때의 소득 증가

효과는 10a당 16,357,300원에 이른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전체 수혜면적 100ha 가운데 10%인 10ha가 파프리

카 재배로 전환되었다고 하면 작목 전환에 따른 소득 증

가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화폐단위로 표시된 작목 전환 효과

   1,635,730,000원
   = 100(ha)×0.1×(169,310,200-5,737,200)(원/ha)

연차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나리

오에 따른 작목 전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Share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3% 5% 8% 10%
Effects

(1,000won) 490,719 817,860 1,308,584 1,635,730

Table 6. Switchover Effects by Scenario

만약 새롭게 도입되는 품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령, 수혜면

적 가운데 8%는 시설 딸기, 2%는 파프리카로 전환되었

다면 작목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화폐단위로 표시된 작목 전환 효과

   1,029,810,88원
    = 100(ha)×0.08×(93,570,310–5,737,200)(원/ha) 
     +100(ha)×0.02×(169,310,200-5,737,200)(원/ha)

작목 전환에 따른 효과는 전환되는 작목의 종류 및

전환되는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작목전환 효과 = A×〔∑βi×(Mi-M₀)〕
A  : 수혜면적

βi : 수혜면적 가운데 작목 i로 전환된 비율

Mi : 새롭게 도입된 작목 i로부터 얻는 소득

M₀ : 기존 작목으로부터 얻는 소득

3. 변동성 완화 효과
변동성 완화 효과는 재해 등으로 생산이 불안정했던

것이 농업기반시설 설치 이후 농업 생산이 안정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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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효과를 말한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농업기반

시설이 없을 경우, 농가는 언제든지 재해에 노출될 가능

성이 있고 이는 농가의 생산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재해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다면 농가는 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농업

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농업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가

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보험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할 위험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

하게 되면 그러한 위험 부담을 덜게 된다. 자동차 운전

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

성을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시설은 농가가 재

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주는 역할을 한

다. 따라서 농가는 생산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위험을 줄

인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농업기반시설

설치의 혜택을 받는 농가는 그 혜택에 해당되는 비용만

큼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농가도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 효과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이 있는 경우는 경제적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단, 경제주체는 위험

기피적(risk-averse)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의 수익은 q0이고 성공했을 때의 수익은

q1, 실패할 확률은 p, 성공할 확률을 (1-p)라고 하면 해당

경제주체는 pU(q0)+(1-p)U(q1)만큼의 효용을 얻는다. 그러

나 실패나 성공의 위험 없이 확실한 수익 pq0+(1-p)q1을
얻게 되면 위험 기피적인 성향을 가진 경제주체의 효용은

U[pq0+(1-p)q1]이 된다. 이 경제주체는 위험 기피적인 성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효용

수준이 실패와 성공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보다 더 높

게 된다. 위험이 있을 때의 효용과 위험이 없을 때의 효

용 차이가 바로 변동성에 따른 효과로 보험에서 이 차액

을 보험료 또는 위험 프리미엄으로 산정한다. 
위의 이론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적용하면 생산의 변

동성을 감소시킨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농업기반시설이

없을 때 농가의 생산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아 생산이

불안정한 상황, 즉 위험이 있는 상황이 된다. 농업기반시

설이 없는 경우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여 생산이 많이

감소할 위험이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러한 위험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수익을 A0라 하고 가뭄이나

홍수가 없을 때의 수익을 A1,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확률을 p라고 가정하면 농업기반시설이 없어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을 경우 농가가 느끼는 효용은 pU(A0)+ 
(1-p)U(A1)이 된다. 반면,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면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생산이 안정되므로 농가가 느

끼는 효용은 이전보다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기반

사업의 효과는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효과보다 더 크

게 나타난다. 
효용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면 가뭄이나 홍수가 일어

날 확률(p)과 평상시와 자연재해 시의 소득(가격과 수량)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 안정에 따른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재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 농가는 더 적은 생산

량에도 위험이 있을 때와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같
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와 위험이 없

는 경우 사이의 금액 차이, 이것이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된다. 그리고 이 금액이 재해의 발생을 막아

줌으로써 농가가 얻는 이익이 된다. 원칙적으로 이 금액

은 농가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농가의

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얻는 혜택이므로 이 부

분도 농업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효과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Utilit

y

A0 A1pA0+(1-p)

A1

Risk Premium Utility Function

Incom

e
Figure 4. Decreases in Income Fluctuation and

Risk Premium

재해 가능성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인 위험 프리미

엄은 작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소득 작목일수록 그 효

과는 커진다. 변동성 완화 효과는 (i) 작물별 효용함수의

특성 (위험 기피 성향), (ii) 해당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

물의 종류 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변동성 완화 효과 = A×(premium)

A : 수혜 면적

premium :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

로 효용함수를 통해 계산. 위험이 있을 때의

평균값과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값의 차이

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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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별 효용함수를 추정하지 않고 위험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최경환 외

2001; 최경환 외 2010).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율

은 각종 재해를 모두 총괄하여 산정된 것으로 홍수해나

가뭄해 정도만 고려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농산물 재해보험의 요율을 경제성 평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1)

4. 지가 상승 효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통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이 가능

해지면 시장에서 평가하는 농지의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

가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농

지 가격에 반영되는데, 실제로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

지구의 농지가격이 그렇지 않은 지구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농업기반시설 설치로 농지의 가치가 상

승했으므로 이런 효과도 공사의 경제성 평가 지표에 포

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농지가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지구 농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적

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을 적

용하기보다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 
주변 농지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근의 유사 사

업지역의 사업 이전과 이후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참조하

여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혹은 다른 지역의 유

사 사업지구의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례

지구가 없을 때는 지가 상승률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가 상승효과를 산정한다. 

지가 상승 효과 = A×(P1-P₀) 또는

               A×P₀×(1+α)

A : 수혜면적

P1 : 사업 시행 이전의 공시지가

P₀ : 사업 시행 이후의 공시지가

α : 주변지역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V. 결  론
기존 경제성 평가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사용해온 만

큼 지표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산출방식이 체계화되어 있

어 편리한 측면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

부 사업지구의 경제성 평가가 과대평가되는 측면도 나타

나고 있고 산출과정이 다소 복잡한 측면도 있으며 산출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다. 따라서 기존

경제성 지표들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 혹은 보완할 부분

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증수 효과 같은 경우 일부 사업에서 효과를 과

대평가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가 종종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효과로 볼 것인가에 대

한 정의가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사업의 효과를 산정할 때 재해 당시의 수확량과 재해가

없었을 때의 수확량 차이를 단순 계산하여 평가하는 경

우가 있다. 이것은 해당 사업지구가 매년 재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지구든 해당 사업지구가

매년 재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

런 경우에는 과거 일정 기간의 재배 발생 횟수를 조사하

여 확률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쌀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부분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쌀의 소득이 다른

작목에 비해 높았지만, 지금은 쌀보다 소득이 높은 작목

이 많다. 10a당 쌀의 표준소득은 57만 원 수준이지만 시

설에서 재배되는 딸기나 고추 등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실제로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의

논을 시설 하우스로 바꾸는 농가들이 매년 크게 늘고 있

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지표는 아직도 쌀 중심으로 평

가하게 되어 있어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일이 종종 발생

한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의 효과 가운데 기존의 경제성 지

표에 반영되지 않은 효과들도 있다. 이러한 효과들이 경

제성 지표에 새롭게 추가되면 사업의 경제성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추가할 효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소득 작목으

로의 전환 효과는 매우 두드러진 효과임에도 기존의 경

제성 평가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시설재배의 경우 홍수 피해를 보면 농작물

피해에 시설 피해까지 더해져 농가가 입는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가 적극적으로 시설재배

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면 농가는 홍수로 인한 농

작물 및 시설 손실 위험을 덜게 된다. 따라서 배수개선

시설과 같은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농가는 적

극적으로 시설재배로 전환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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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농가들이 시설재배로 전환하게 되면 농가의 단위

면적당 소득이 크게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으므로 이런

효과도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까지는 이러한 효과가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특
히, 시설작물들은 고소득 작목으로 단위면적당 소득이

쌀에 비해 10배 혹은 20배 이상 높아서 사업 효과를 증

대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다.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재해 위험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

도 있다. 재해가 줄어들면 농가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농

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농지의 가치를 올리게

되어 최종적으로 농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로 재해가 있던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되면서 재해

가 줄어들자 농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효과도 분명 농업기반사업으로 나타

난 것이 분명함에도 기존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런 효

과를 적절히 반영할 지표가 없었다. 
생산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도 추가할 필요가 있

는 부분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고 이는 농가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

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험 기피적인 행동은 보

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게 된다. 농업기반사업으로

해당지구의 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

기반시설도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당 사업으로 재해 가능성이 하락하여

농가들이 위험을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에 해당하

는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

더라도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효과도

편익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지표가 개발 혹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 자료 부족 혹은 자료의 미흡 문제는 여전히 남

아있다. 경제성 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표 자체도 있지만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도 있

다. 특정 사업지구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의

생산량이나 재해 발생 여부 등의 자료를 이용해야 하나, 
실제 해당 지구의 세부적인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재해와 관련해서는 생산량이나 기후 등

의 10년 이상 장기간의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 실제 편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할 때 어떤 기준

을 적용할지, 가정한다면 어떤 가정을 적용할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 편익산정 지표들을 검토하고 분석한

이후 새로운 지표들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몇
가지 지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편익

산정 지표 개발 혹은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 새로운 지표를 적용하기까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단계가 필요하다. 특히, 
실제 사업은 지리적 위치, 농업환경, 도시와의 거리, 사
업의 규모, 재해의 발생 빈도 등에서 차이가 크게 나므

로 제시된 지표들을 실제 다양한 사업에 적용해보는 단

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환경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통해 제시된 지표들의 안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업기반정

비사업 편익산정 지표개발 및 적용기준 마련’ 과제

일부입니다.

주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

물 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로 시행하되, 그 운영은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2010년 현재 식량 작물 5개 품목, 채소

류 4개 품목, 과일류 10개 품목, 시설채소 4개 품목, 임산물 2
개 품목 등 총 25개 품목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농지별로 가입 수확량에 가입가격과 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가입가격은 표준가격을 참고하여 결

정하는데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표준가격은 재해발

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변동성 완화 효과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가격을 한국농어촌

공사 사업에 대한 변동성 완화 효과의 지표로 직접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첫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 호우, 강풍, 가뭄, 냉해, 조해, 설
해 등 대부분 자연재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기반사업

으로 완화되는 효과는 호우와 가뭄 피해 정도이다. 따라서 농

작물 재해 보험상의 가입가격은 다양한 자연재해를 모두 고려

하였기 때문에 표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보험회사의 표준가격에는 보험사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

어 단순한 위험프리미엄만 산정했을 때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농작물 생산의 변동성만을 반영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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